


 









※일부 피해자는 지원금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문제점을  

      제기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치료비등 병원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   

      므로 문제발생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.



    ※재난발생시 위로금 지원 규정(재원은 의연금 또는 국고 100%)

      - 부상시 : 세대주 500만원/인, 세대원 250만원/인

      - 사망시 : 세대주 1천만원/具, 세대원 500만원/具





 
 






















